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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고시 제2021 - 11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1.

                                 거 창 군 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16-58 등 3건

○ 변경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2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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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82-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16-58
20210811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54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4길 

109-80
20210811 20091228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559-20, 1559-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길 

261-63
20210811 20190919 갈지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2
20210811 20090401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변경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7
20210811 20090401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변경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8
20210811 20090401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변경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21
20210811 20090401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변경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24
20210811 20090401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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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2021- 120호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1. 「수도법」제4조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2298호(2021. 8. 2.)로

승인된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의 세부내용과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940-8423)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11일

거     창     군     수

1. 기본방침

  ○ 거창군의 장래 상수도 수요예측과 장단기 계획에 의한 수도시설의 체계적이고 계획
적인 정비를 통하여 기존 상수도시설과 장래 수도시설 계획에 대한 안정화와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35년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함.

2. 기본계획의 범위

  ○ 최종목표연도 : 2035년
  ○ 계획기간 : 20년(5년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 고

목표연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기간 2015년∼2020년 2021년∼2025년 2026년∼2030년 2031년∼2035년

  ○ 계획구역 : 거창군 행정구역(803.17㎢ 1개 읍, 11개 면)

http://www.waterno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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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개요

구 분

당초(’11.8) 금회 계획(재수립)

‘20년 ‘25년
2018년
(기준년도)

2020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인구

계획인구(인) 59,000 57,143 62,958 60,700 60,620 60,760 60,760

급수보급율(%) 80.9 83.2 76.8 78.1 82.7 84.2 87.5

급수인구(인) 47,728 47,564 48,331 47,430 50,130 51,176 53,147

사용량원단위(Lpcd) 231 233 262 252 260 265 272

목표
유수율
(%)

거창읍 82.2 85.0 67.8 80.0 85.0 85.0 85.0

가조면 82.2 85.0 67.8 80.0 85.0 85.0 85.0

면지역 85.0 85.0 67.8 75.0 78.0 82.0 85.0

급수량
원단위
(Lpcd)

일
평
균

거창읍 281 274 386 315 306 312 320

가조면 281 274 386 315 306 312 320

면지역 272 274 386 336 333 323 320

첨두
부하율

거창읍 1.25 1.25 - 1.23 1.23 1.23 1.23

가조면 1.35 1.35 - 1.34 1.34 1.34 1.34

면지역 1.35 1.35 - 1.34 1.34 1.34 1.34

일
최
대

거창읍 351 343 - 387 376 384 394

가조면 379 370 - 422 410 418 429

면지역 367 370 - 450 446 433 429

일최대
수요량
(㎥/일)

총계 24,319 23,974 24,308 19,927 22,171 23,146 24,525

지방 소계 24,319 23,974 24,308 19,927 22,171 23,146 24,525

생활(정) 16,981 16,643 24,308 18,740 19,370 20,080 21,390

공업(정) 2,000 2,000 - 1,187 1,950 2,215 2,284

기타(정) 5,338 5,331 - - 851 851 851

물수요관리(㎥/일) - - - 13 15 15 15

용수공급
계획
(㎥/일)

총계 24,900 24,900 24,900 24,900 26,000 26,000 26,000

지방 소계 24,900 24,900 24,900 24,900 26,000 26,000 26,000

가조(정)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거창(정)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웅양(정) 800 800 800 800 800 800 800

위천(정) 800 800 800 800 800 800 800

고제(정) - - - - 1,100 1,100 1,100

과부족(㎥/일) 581 926 592 4,986 3,844 2,869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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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시설 확충계획
⦁(취수장) 고제(취) 1,200㎥/일 신설, 웅양(취) 취수원 변경(복류수→호소수)

⦁(정수장) 고제(정) 1,100㎥/일 신설

⦁(배수지) 거창(배) 3,000㎥/일 증설, 고제(배) 600㎥/일, 거창강남(배) 800㎥/일

⦁(가압장) 45개소 신설, (감압밸브) 6개소 신설

⦁(배수관로) D50~250㎜, L173.5㎞ 신설

 다. 수도시설 개량계획 
⦁(취수시설) 기계·전기·계측제어분야(522백만원)
⦁(정수시설) 토목·기계·전기·계측제어분야(699백만원)
⦁(배수시설) 토목·계측제어분야(175백만원), (가압시설) 기계분야(1백만원)
⦁(소블록) 계측제어분야(64백만원), (급·배수관로) 111.1㎞(33,482백만원)
⦁(누수탐사) 1회/5년(전체관로, 1,143백만원), (블록구축) 관로, 가압장 등(3,588백만원)
⦁(유량계) 8건 교체, 8건 신설(999백만원)

⦁(소규모) 289개소 中 122개소 지방전환, 167개소 존치, 223개소 개량(통합관리구축 등)
 라.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상수원보호구역) 거창, 가조(면밀한 검토후 해제), 위천, 웅양(신규 지정 예정)
⦁(관세척)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內 관세척 실시

 마. 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정밀안전점검 1회/2~3년, 기술진단(정수장, 관망) 1회/5년

 바. 정보화 추진계획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2단계, 2025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2025년)

 사. 수요관리계획
⦁빗물이용시설 15㎥/일

 아. 시설안정화 및 비상연계계획
⦁(비상연계) 관로신설 3개소(10.9㎞, D100~150㎜)(3,7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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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 135,661 3,112 62,654 39,213 30,682

시설확충 62,520 856 38,249 7,420 15,995

시설개량 55,796 10 16,895 28,884 10,007

유지관리 4,804 61 1,463 1,661 1,619

정보화 7,565 - 5,489 1,038 1,038

수요관리 1,256 278 558 210 210

안정화 3,720 1,907 -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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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1 - 1175호

거창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변경(폐지)결정에

따른 열람 공고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253번지 거창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거창중

학교신원분교)] 변경(폐지) 결정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11.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결정(변경) 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학 교 중학교 신원면 과정리 
253 학 12,756 감) 12,756 - -

 나.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 교
Ÿ 학교 폐지
 - 위 치 : 신원면 과정리 253
 - 면 적 : 12,756㎡

Ÿ 2020.03.01. 거창중학교신원분교 폐교
에 따른 군계획시설(학교) 폐지

 다. 폐지토지조서

필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리 지번

1 과정 253 학 12,756.0 12,756.0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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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방법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

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

(열람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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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1-1177호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단속)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방지를 위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차량 운행속도 저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북상초 외 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설치

○ 설치규모 :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단속) 설치 1식

○ 설치위치

-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31-18 (북상초등학교) 양방향

- 거창군 위천면 창말1길 10(위천초등학교) 양방향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년 8월 9일 ～ 2021년 8월 30일(21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beom0509@korea.kr



- 11 -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단속)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어린이보호구역(북상초 외 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31-18 및 위천면 창말1길 10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단속)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12 -

거창군 공고 제2021-1180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정 시 근무경력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지방
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안 제25조의3)
    1)「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 근거
    2) 현행 특수지 근무, 특정 직위 근무 및 특정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 대상 경력과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가산점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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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적 가산점 신설(안 제25조의4, 별표 16)
    1)「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1항 근거
    2) 평정규칙 제27조제6항 삭제됨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함
  다. 경력평정 가산점 정비(안 제29조)

4. 소요예산 :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yl79@korea.kr

붙임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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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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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의2 조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의3,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

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 “가”지ㆍ“나”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

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

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지방



- 16 -

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경력평정 우대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각 총 0.75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고,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4(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

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6조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경력평정 가산점) ①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경력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

는 격무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

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한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가점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격무직위는 각 부서에서 고되고 힘들다고 추천된 직위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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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25조의4·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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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신  설>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및 가산점(제25조의4 관련)

분    야 세 부 산 정  기 준

1. 상급부서

   단위평가

가. 방법: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상급부서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의 핵심적인 담당자에게  

    수상결과에 따라 차등 가산점 부여

나. 배점

  1) 최우수상 0.8점

  2) 우수상 0.5점

  3) 장려상 0.3점

다. 적용

  1) 수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담당주사 및 담당자에게만 적용

(2명에 한정)

  2) 수상명이 다른 경우 그에 부합한 배점 부여

  3) 평가기간동안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가점 

인정

  4) 같은 공적으로 도와 중앙의 기관표창을 동시에 받거나, 기

관표창과, 개인표창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적용

  5) 점수산정, 예시) 장려상 수상자로 8개월 근무 시 점수

: 0.3점 × (8개월/12개월) = 0.2점

2. 업무유공

  개인포상

가. 대상: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수상한 공무원

나. 배점

  1) 훈장ㆍ포장 0.8점

  2) 대통령 0.6점

  3) 총리 0.4점

  4) 장관·경상남도지사 0.3점

  5) 군수 0.2점

다. 적용

  1)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받은 포상만 인정하고 2개 이상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2) 표창 수여일 기준으로 해당 근무평정기간 내의 표창에 한정함

    (다만, 표창 수여시기가 근무 평정시기 이후일 경우에는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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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산 정  기 준

3. 업무관련

  창   안

가. 대상
  1) 경상남도·정부 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채택된 공무원
  2) 군 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채택된 공무원
나. 배점
  1) 경상남도·정부 제안규정
    가) 금상 0.8점
    나) 은상 0.6점
    다) 동상 0.4점
    라) 장려상 0.3점
  2) 군 제안규정
    가) 최우수 0.5점
    나) 우수 0.3점
    다) 장려 0.2점
다. 적용
  1) 제안규정에 의한 창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제안자 중

가)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 인정
나) 차상급자 및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 1만 인정 

2) 1)에도 불구하고 창안과 관련하여 특별승진자는 가점에서 제외

4. 시책개발

  시   행

가. 대상: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과 관련된 공무원
나. 배점
  1) 핵심기여자 0.8점
  2)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0.4점
다. 적용
  1) 새로운 업무발굴 또는 시책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성과를 올린자로 인정되는 공무원
  2) 핵심기여자는 배점의 만점 인정,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 1만 인정
  3)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은 군정시책 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우수시책 표창자와 연계

5.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확보

가. 대상: 경상남도 및 중앙의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확보 기여한 공무원
나. 배점

  1) 30억원 이상 0.8점

  2) 10억원 이상 0.6점
  3) 5억원 이상 0.4점

  4) 1억원 이상 0.2점

다. 적용
  1)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담당주사 및 담당자만 적용(2명에 한정)

  2) 공모사업 사업비 및 국·도비 확정 금액 기준 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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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산 정  기 준

6. 예산절감 가. 대상: 연간 예산절감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무원

나. 배점

  1) 3억원 이상 절감자 0.5점

  2)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절감자 0.4점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절감자 0.3점

  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절감자 0.2점

다. 적용

  1)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한 절감에만 적용되며 창안과 관련  

  될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핵심기여자는 배점의 만점, 차상급자 및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1만 인정

7. 각종대회

   수   상

가. 대상: 공인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에서 수상한 공무원

나. 배점

  1) 최우수(1위) 0.5점

  2) 우수(2위) 0.3점

  3) 장려(3위) 0.2점

다. 적용

  1)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인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경진대회·평가대회·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공무원

  2) 개인표창과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8.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 대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배점

  1) 최우수(1위) 0.5점

  2) 우수(2위) 0.3점

  3) 장려(3위) 0.2점

다. 적용

  1) 평가부서(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통보된 것에 한정하여 가점 부여 

  2) 같은 연도에 같은 사유로 중복 입상될 시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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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산 정  기 준

9. 격무담당

  근무실적

가. 대상

  1) 교통담당

  2) 자원순환담당

  3) 도시개발담당

나. 배점

  1) 격무담당 근무 1년 경과 시 0.5점

  2) 추가 6개월 경과 시마다 0.5점 부여

     가) 인사이동 시 격무부서 1개월당 0.08점 부여

     나)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하되 이하 단위는 절사

  3) 총 2점 범위에서 부여

다. 적용 

  1) 격무담당에서 근무한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

  2) 인사이동으로 격무담당에 중단 없이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이전 격무담당 근무실적을 인정하여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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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0. 9. 10]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2020. 9. 10, 일부개정]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

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

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등

  3.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격증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

점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

산점을 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

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

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

한 자격증등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

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자격증등의 종류 등을 신설ㆍ변경

ㆍ폐지하는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

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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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6. 5. 19.]

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산점 등) ①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
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
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8. 5. 10.>

  1. 특수지 특지ㆍ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

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

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0.>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삭제 <2020. 9.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

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개정 2020. 9. 10.>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

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삭제 <2020. 9. 10.>

  ⑥ 삭제 <2020. 9. 10.>

  [전문개정 2016. 5. 19.]

  [시행일 : 2022. 1. 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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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

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

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0.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임용권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16. 5. 19., 2018. 5. 10.>

  1. 사회복지업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자연재해대책법」

    다. 「소하천정비법」

    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마. 「재해구호법」

    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차.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카. 「풍수해보험법」

    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18. 5. 

10.>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각 총 0.75점을, 제2항 및 제4항에 따

른 가산점은 각각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16. 5. 19., 

2018. 5. 10., 2018. 5. 29.>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

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8. 5. 10.>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

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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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3. 1. 18.]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

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3점의 범

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18.]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

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

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0.>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2020. 9. 10.>

  ③ 삭제 <2020. 9. 10.>

  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

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0.>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⑤ 삭제 <2020. 9. 10.>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

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

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8. 5. 

10., 2020. 9. 10.>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

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5. 10., 2020. 9. 10.>

  [전문개정 2013. 1. 18.]

  [제목개정 2020. 9. 10.]

  [시행일 : 2022. 1. 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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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

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9. 10.]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

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

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6. 5. 19.>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

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

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

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3. 12. 12.>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

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

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

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

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

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

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

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10.>

  ② 삭제 <2020. 9. 10.>

  [전문개정 2013. 1. 18.]

  [시행일 : 2022. 1. 1.]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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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근무성적평
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개정 2018. 5. 10.>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 1. 18.]

    부칙  <제199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

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의3, 제3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

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

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

다. <개정 2016. 5. 19.>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

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

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3. 12. 12.>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

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

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삭제 <2020. 9. 10.>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 1. 18.]

  [시행일 : 2022. 1. 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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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

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 또는 수시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